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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 년 월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2026 5 26 「

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83 .」

년 월 일2026 06 29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개선권고 재결공고 인천해심 제 호 어선 서원호 선원사망사건[ 2026-020 ( )]

사 건 명 : 어선 서원호 선원사망사건 

피요청자 박: **(****. **. ***)

충           *** *** ***** ****

귀하가 선원으로 승선 중이던 서원호가 경 전라북도 군산시 연도 등대로부터    2023. 12. 1. 22:48

도 방향 거리 약 해리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볼롤러 양망기에 자루그물 끝부분 연결줄을 볼262 , 10

롤러 사이에 끼우고 있던 선원의 신체가 회전하는 볼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

발생하였습니다.

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이 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   ·

으나 볼롤러 양망기를 작동하던 귀하가 부주의하여 볼롤러 양망기를 빠르게 회전시켜 발생한 것으로 , 

밝혀졌습니다.

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는 볼롤러 양망기 등 회전하는 기계를 작동할    

때 함께 일하는 선원을 주의하여 살피고 안전한 속도로 기계를 작동하도록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, 

판단됩니다.

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   5 3「 」 

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